
세금신고
➔

종합소득세
선택

 납세의무자 : ’17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자

 신고·납부기간 : 2018. 5. 1. ~ 5. 31.(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.30.까지)

     ※ 기한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 과세표준 :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계산한 금액

 신고방법 :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신고

    ※ 2020년부터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

 납부방법 : 위택스(wetax.go.kr),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(etax.incheon.go.kr), 

                   ARS(1599-7200, 1661-7200), 은행방문 등(뒷면 상세)

5월은 개인지방소득세
         신고·납부의 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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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
구
청

본청 760-7240
남 구 청 880-7460 남동구청 453-2380 계양구청 450-5181 강화군청 930-3925

영종 760-7720

용유 760-8923
연수구청 749-7500 부평구청 509-6280 서 구 청 560-4920 옹진군청 899-2414

동 구 청 770-6290

국세청 홈택스 신고·납부 이용방법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(전자신고 이용시간 - 06:00~ 24:00, 전자납부 이용시간 - 07:00~23:30)

신고/납부
클릭

소득세와
지방소득세
동시 신고

지방소득세 납부서 
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

인터넷 전자납부

또는



개인지방소득세 전자납부로

     편리하게 납부하세요!

인터넷 전자납부 흐름도

금융기관 납부

ARS 지방세납부시스템

신고납부 유의사항

위택스(wetax.go.kr),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(etax.incheon.go.kr)
(전자납부 이용시간 - 07:00~23:30)

홈택스
전자신고분 납부대상

확인

[납부]

계좌이체
신용카드
간편결제

[조회방법]

·회   원 : 로그인 ➔ 납부하기 ➔ 지방세
·비회원 : 납부하기 ➔ 전자납부번호 입력

수기신고분은
전자납부 불가

◦ CD/ATM 이용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조회 후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
◦ 개인지방소득세 수기 납부서(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)로 현금 납부

◦ 대표전화 : 1599-7200, 1661-7200 / 이용시간 : 00:00~23:30, 연중무휴 
◦ 실시간 수납 : 가상계좌 이체, 신용카드 납부

※ �홈택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모를 경우 관할  
 군·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◦ �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으므로 소득세 중간예납액의 10%를 지방소득세
 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.

◦ �지방소득세 납세지는 확정신고일 현재의 주소지입니다.
  주소지(납세지)를 착오하여 신고·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◦ �홈택스로 신고한 내역을 여러 번 수정한 경우,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최종 수정 시
  출력한 납부서로 납부합니다.(전자납부번호가 변경됨)

◦ �소득세는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.


